
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82호서식] <신설 2014.2.13>

  (앞쪽)

  제    호 

수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

사  진

3㎝×4㎝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
뒤 그림 없이 6개월 이
내 촬영한 것)

성    명 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

60×90mm［폴리염화비닐(PVC)］  

 (뒤쪽)

수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

자격증번호:

성     명:

생년월일:     

     위 사람은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

105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임을 증명합

니다.
년     월    일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

1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
다른 사람에게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
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
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2.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는 
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(http://www.nfqs.

   go.kr)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

주십시오.


